
안녕하세요.

참여연구원으로  참여중인 연구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입니다.

 

이에.  문의드립니다.

1.출산휴가(90일)

60일은 통상임금 지급,  30일은  통상임금중 고용보험에서 지급+나머지  인건비는 연구비에서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?

또한,  30일 인건비 계상률은 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?

 

2.육아휴직

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면, 인건비 계상률은 어떻게 바꿔줘야하는지? 미지급0%참여로 바꿔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답변주심에  미리 감사합니다.

안녕하세요?

개인연구지원팀 박종선입니다.

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출산전휴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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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(「고용보험법」

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)

30일은 고용보험(국가)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이 있는 경우, 지급하는 차액만큼 인건비로 계상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계상률을 0%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.

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담당자 : 박종선

부서 : 개인연구지원팀

연락처 : 042-869-6806

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인건비 지급 문의

김다은 2024.10.25작성자 등록일

박종선 2024.10.25답변자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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